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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ower _ 전기 Q&A

� 지락차단장치시설
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41조

Q. 판단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한 질의.

현재 공공사업인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440V, 11kW 이하의 전동기 및 30A

이하의 부하에 해서 지락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작은 부하의 지락

으로 인한 정전으로 냉난방공급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준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지락차단장치 설치 제외 장소로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제41조제2항을보면특고압전로또는고압전로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동조제4항에비상용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

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등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습니다.

동판단기준제41조에서‘발전소∙변전소∙개폐소또는이에준하는곳’이라함은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해서는 기술기준 제3조의 용어 정의와 같으며, ‘변전소 및 개폐소에

준하는곳’이라함은자가용전기시설물시설자의구내등에서고압또는특고압의전기를

수전하여변성하는변전실이나수전실을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은 동 규정에 따라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해서는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제41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KEA


